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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이선호†ㆍ이흥수ㆍ오효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Awareness of Oral Health Workforce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Sun-Ho Lee†, Heung-Soo Lee and Hyo-Won Oh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Iksan 570-749,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workforce and the attitude concern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on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The subjects are 173 dentists and 288 dental hygienist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SPSS 12.0 statistical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gree’s (including strongly agree) ratios rega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of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was 92.5% for dentists and 90.8% for dental hygienists. Appropriate age of health insurance 

benefit about the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wa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8∼19 years). This response ratio was high 45.7% 

for dentists and 43.2% for dental hygienists. Appropriate copayment (mean value) of health insurance about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coverage 

showed that NaF, SnF2 solution and acidulated phosphate fluoride gel were 25,782 Korean Won (KRW) for dentist and 14,282 KRW for dental 

hygienist. Fluoride varnish copayment was 31,705 KRW for dentist and 17,979 KRW for dental hygienist. Fluoride iontophoresis copayment was 

40,156 KRW for dentist, and 21,210 KRW for dental hygienist. The frequency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about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was 

high in ‘unlimited (37.5%)’ for the dentists and ‘two times (31.3%)’ for dental hygienists. In conclusion,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should be 

included as one of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items for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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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정보매체와 의학기술의 발

달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구

강 건강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은 2010년 국민구강건

강실태조사결과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2.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1)
. 치아우식증

은 질병 특성상 한번 발생되면 자연치유가 불가능하고 인공

적으로 수복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이므

로, 예방이 중요하다.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으로는 치면열구전색사업과 불소이

용사업을 들 수 있으며, 치아우식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물질로 알려진 불소는 법랑질 탈회를 억제하고, 탈회된 치

면을 재광화시키며, 항균효과가 있으며 예방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2)
.

불화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실용성,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5개 정수장에서 수돗

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 국민의 약 6.1%

만이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3)
. 그

러므로 불소농도가 조절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이선호 외：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47

의 주민 중에서도 특히 치아우식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구강환경에 노출된 대상자에게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치아우식발생 고위험군

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치아우식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소도포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소도포효과는 사용하는 불소의 농도, 도포방법, 빈도, 

종류, 도포시기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불소

도포법은 고농도의 불화물 용액이나 겔을 사용하는데, 불화

나트륨과 불화석이 이용되는 용액면구도포법과 1.23% 산

성불화인산염을 이용한 트레이 겔도포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4)
. 최근에는 CO2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

으며5)
, 치질에 보다 많은 불소를 흡수시키기 위해 2% 불화

나트륨 용액을 사용한 이온도입법(iontophoresis)이 임상적

으로 응용되고 있다6)
. 또한 상아질 지각과민 완화를 위한 방

법으로 불소도포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문가 불소도포에 대해 건강보험급여화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아우

식증 및 치아기능상실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용 및 개인부담

진료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치아우식증이 집중적으로 증가되

는 아동기에 대한 예방처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7)
.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시행하는 치면열구전색은 치

아우식증이 집중적으로 증가되는 아동기에 대한 예방처치

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교합면에만 우식을 

예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불소도포는 평활면

에서도 효과적이며, 치면의 탈회를 억제하고, 탈회된 치면

을 재광화시키며, 항균효과가 있는 불소를 예방 목적을 위

해 이용하는 것이 초기우식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아동

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6)
. 불소도포는 치아우식

증의 효과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치아상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장애 등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관련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로는 

치과전문가와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Han과 

Kim
8)의 건강보험의 인식에 대한 연구와 Han

9)의 치과 건강

보험 급여확대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Oh
10)의 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지와 만족

도 조사, Kwon 등11)의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예방치과진료항목에 대

한 연구 특히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본격

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

고 있는 구강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전문가불소도

포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구강보건인력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구강보건

인력은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대한치과의

사협회의 회원명부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지역에 소재한 치

과 병ㆍ의원 수 458개를 확인한 후 전주시 204개, 익산시 

79개, 군산시 63개, 김제시 14개, 정읍시 25개, 남원시 17개, 

완주군 13개, 무주군 4개, 장수군 4개, 부안군 13개, 고창군 

10개, 순창군 4개, 임실군 5개, 진안군 3개의 전체 치과 병ㆍ

의원의 임상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파악하여 치과의사 743

명, 치과위생사 1,224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로 수행되었으며, 조

사 당시에는 설문조사의 경우 반드시 기관윤리 위원회를 거

쳐야 한다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하였

다.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458개소의 치과 병ㆍ의원에 

2012년 2월 1일부터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수거

율 향상을 위하여 전화 및 fax,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2

월 29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라북도지역의 치과 병

ㆍ의원의 총기관수에 따른 회수율은 20.7%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총 461부로 설문에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

한 나머지 치과의사 173부, 치과위생사 28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설문내용으로는 

구강보건인력의 현재 전문가불소도포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

문항,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사항 6문

항,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구강보건인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문가불소

도포 보험급여화시 적절한 진료수가에 대한 범위 및 평균값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구강보건인력의 현재 전문가불소도포 시행여부, 시술하지 

않는 이유, 불소도포 주된 목적, 불소도포의 종류, 향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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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
Oral health workforce

Dentist Dental hygienist

Gender

    Male 129 (74.6)   0 (0.0)

    Female  44 (25.4) 282 (100.0)

Age (y)

    ≤29  44 (26.0) 169 (61.2)

    30∼39  65 (38.5)  81 (29.3)

    40∼49  35 (20.7)  25 (9.1)

    ≥50  25 (14.8)   1 (0.4)

Working place

    Dental clinic 102 (59.0) 236 (83.4)

    Dental hospital   7 (4.1)  29 (10.3)

    University dental hospital  64 (37.0)  18 (6.4)

Job tenure (y)

    ≤5  76 (45.2) 152 (56.5)

    6∼10  20 (11.9)  67 (24.9)

    11∼15  21 (12.5)  29 (10.8)

    16∼20  14 (8.3)  13 (4.8)

    ≥21  37 (22.0)   8 (3.0)

Education level

    College (3 y)   0 (0.0) 238 (82.6)

    College (4∼6 y) 106 (61.3)  41 (14.2)

    Postgraduate school  67 (38.7)   9 (3.1)

Total 173 (100.0) 288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ral Health
Workforce

Variable
Oral health workforce

Dentist Dental hygienist

Use of fluoride 173 (100.0) 286 (100.0)

    Yes 131 (75.7) 212 (74.1)

    No  42 (24.3)  74 (25.9)

Why do not required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41 (100.0) 63 (100.0)

    Not required to patient  13 (31.7)  16 (25.4)

    No effect  10 (24.4)  11 (17.5)

    No dental insurance benefits   6 (14.6)   5 (7.9)

    Others  12 (29.3)  31 (49.2)

Effect of fluoridea

    Cariostatic effects 114 (86.4) 156 (73.6)

    Effect on hypersensitivity  74 (56.1) 132 (62.3)

Type of fluoridea

    APF gel 102 (69.9) 146 (62.7)

    Fluoride varnish  68 (46.6)  90 (38.6)

    Fluoride iontophoresis  25 (17.2)  58 (25.4)

    NaF solution  13 (9.4)  11 (5.0)

    SnF2 solution   2 (1.4)   5 (2.1)

Values are presented as n (%). 
aMultiple responses. 

Table 2. The Current Status of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by
Professionals

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 찬반이유, 적절한 연령 등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또한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 찬반여부,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진료수가, 급여인정 횟수 등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종 오류의 수준을 0.05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치과의

사의 성별에서는 남성(74.6%)이 여성(25.4%)보다 비율이 

높았고, 치과위생사는 10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사의 연령은 30∼39세(38.5%)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치과위생사의 연령은 29세 이하(61.2%)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구강보건인력의 근무년수는 5년 이하에서 치과의

사(45.2%)와 치과위생사(56.5%)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구강보건인력의 최종학력에서 치과의사는 학사가 

61.3%, 치과위생사는 전문학사가 82.6%로 가장 많았다.

2. 전문가불소도포 현황

전문가불소도포 시행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치과병ㆍ

의원에서 현재 전문가불소도포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치

과의사는 75.7%, 치과위생사는 74.1%로 나타났으며, ‘시행 

안 한다’고 응답한 치과의사는 24.3%, 치과위생사는 25.9%

로 나타나 전문가불소도포를 시행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전문가불소도포를 시술하지 않는 이유에 대

해 치과의사는 ‘환자가 원하지 않음’이 31.7%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효과가 없음’이 24.4%, ‘보험급여 안됨’이 14.6%, 

‘기타’가 29.3%로 나타났으며, 또한 치과위생사는 ‘환자가 

원하지 않음’이 25.4%, ‘효과가 없음’이 17.5%, ‘보험급여 

안됨’이 7.9%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49.2%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시간관

계상 바쁘다’, ‘치료방법이 번거롭다’, ‘치료비용이 비싸다’, 

‘환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해도가 낮다’, ‘불소종류에 따

른 재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예방중심의 진료를 하지 

않는다’, ‘필요 대상 환자가 없으며, 수요가 거의 없다’, ‘불

소치약이나 불소양치사업으로 충분히 불소에 의한 예방효

과가 발휘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불소는 극약이므로 몸에 해롭다’, ‘불소 대신 다른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불소도포 후 환자에게 직접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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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he opinion of oral health workforce

p-value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Dentist 38 (22.0) 122 (70.5) 11 (6.4) 2 (1.2) 0.607

    Dental hygienist 53 (18.7) 204 (72.1) 26 (9.2) 0 (0.0)

Total 91 (20.0) 326 (71.5) 37 (8.1) 2 (0.4)

Values are presented as n (%). 
p-value was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by dividing agree [strongly] and disagree [strongly]).

Table 3. The Opinion of Oral Health Workforce about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Variable

Oral health workforce

Dentist
Dental 

hygienist

The reason for pros (positive) 160 (100.0) 257 (100.0)

    Caries-preventive effect 116 (72.5) 187 (72.8)

    The number of patients increases 23 (14.4) 32 (12.5)

    Reduction of cost burden 12 (7.5) 27 (10.5)

    Increase in patient numbers 5 (3.1) 11 (4.3)

    Expanding the role of 
dental hygienist

3 (1.9) 0 (0.0)

    Others 1 (0.6) 0 (0.0)

The reason for cons (negative) 13 (100.0) 26 (100.0)

    Increase of workload caused by 
lack of dental hygienist

0 (0.0) 12 (46.2)

    Lowering quality of dental care 4 (30.8) 11 (42.3)

    Reduction of income 5 (38.5) 2 (7.7)

    Exposure of income 1 (7.7) 0 (0.0)

    Others 3 (23.1) 1 (3.8)

Values are presented as n (%). 

Table 4. The Reason for Pros and Cons about Health Insurance
Coverage

Variable

Oral health workforce

Dentist
Dental 

hygienist

    Preschool children (0∼7 y) 61 (36.1) 95 (33.7)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8∼19 y)

73 (43.2) 129 (45.7)

    Young and middle-aged 
people (20∼59 y)

0 (0.0) 7 (2.5)

    Old age (≥60 y) 4 (2.4) 3 (1.1)

    All age group 31 (18.3)  48 (17.0)

Total 169 (100.0) 282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Table 5. Appropriate Age about Dental Insurance Coverage

현재 전문가불소도포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구강보

건인력은 우식예방(78.5%)을 위해 시행한다는 비율이 높았

으며, 지각과민처치(59.9%)가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치과 병ㆍ의원에서 사용 중인 전문가불소도포의 종

류에 대한 조사결과, APF겔 도포(65.4%)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소바니쉬 도포(41.7%), 불소이온도

입법(22.3%), NaF용액 도포(6.7%), SnF2용액 도포(1.8%) 

순이었다.

3.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의식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찬반여부에

서 구강보건인력은 반대의견(8.5%)보다 찬성의견(91.5%)의 

비율이 높았다(Table 3). 치과의사는 찬성이 92.5% (적극찬

성 22.0% 포함), 반대가 7.6% (강력히 반대 1.2% 포함)로 긍

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도 찬성이 

90.8% (적극찬성 18.7% 포함), 반대가 9.2%로 치과의사의 

의견과는 차이가 없었다(p＞0.05).

4.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찬반 이유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구강보건

인력의 찬반 이유는 Table 4와 같다. 구강보건인력이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찬성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치아우식증 예방(72.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환자의 수 증가(13.2%), 가격부담완화(9.4%), 

환자보건의료혜택증가(3.8%),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 발

생(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반대하는 이유

로 치과의사는 수입 감소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의 

질 저하(30.8%), 기타(23.1%), 수입 노출(7.7%) 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인한 업

무 과중화가 46.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진료

의 질 저하(42.3%), 수입 감소(7.7%), 기타(3.8%) 등의 순

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환자들이 불소가 무엇인

지 알지 못하고, 환자와 구강보건인력 양측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예방적 처치이므로 보험급여의 당위성이 없

다, 불소가 전신건강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 불확실하다 등

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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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
Oral health workforce

Dentist Dental hygienist

NaF, SnF2 solution and APF gel 284 (100.0) 110 (38.7) 174 (61.3)

    Mean±SD 18,736±13,795 25,782±14,680 14,282±11,135 

    Median 14,000 27,500 10,000 

    Minimum 2,000 3,000 2,000 

    Maximum 60,000 60,000 50,000 

Fluoride varnish 271 (100.0) 105 (38.7) 166 (61.3)

    Mean±SD 23,297±16,355 31,705±16,437 17,979±13,995

    Median 20,000 30,000 10,000 

    Minimum 2,000 3,000 2,000 

    Maximum 100,000 80,000 100,000

Fluoride iontophoresis 253 (100.0) 96 (37.9) 157 (62.1)

    Mean±SD 28,399±21,028 40,156±22,031 21,210±16,783

    Median 20,000 40,000 15,000 

    Minimum 2,000 5,000 2,000 

    Maximum 100,000 100,000 100,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mean±standard deviation (SD), or number only. 

Table 7. Appropriate Copayment Range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Unit: Korean Won)

Variable
Oral health workforce

p-value
Dentist Dental hygienist

1 time 6 (3.6) 14 (5.0) ＜0.001

2 times 23 (13.7) 87 (31.3)

3 times 42 (25.0) 80 (28.8)

4 times 34 (20.2) 36 (12.9)

Unlimited 63 (37.5) 61 (21.9)

Total 168 (100.0) 278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Table 6. Frequency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5.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34.6%)보다는 초ㆍ중ㆍ고등학생

(44.8%)이 보험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Table 5). 치과의사의 경우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

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이 초ㆍ중ㆍ고등학생(8∼19세)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취학아동(0∼7세) 36.1%, 전연령층 18.3%, 노년층(60세 

이상)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응답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생(8∼19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취학아동(0∼7세) 33.7%, 

전연령층 17.0%, 청장년층(20∼59세) 2.5%, 노년층(60세 

이상) 1.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급여인정 횟수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급여인정 횟수

에 대한 구강보건인력의 의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치과

의사의 경우 무제한 급여(37.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회(25.0%), 4회(20.2%), 2회(13.7%), 1회(3.6%) 순으로 나

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2회(31.3%)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3회(28.8%), 무제한 급여(21.9%), 4회(12.9%), 1회

(5.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여 횟수에 대한 의견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7.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진료수가

치과 진료 중 예방목적의 전문가불소도포가 향후 건강보

험 급여화시 적절한 진료수가 평균값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문가불소도포 방법에 따라 APF겔, NaF, SnF2용액 도

포가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진료수가 평균값은 18,736

원이었으며, 최소값은 2,000원, 최대값은 60,000원으로 나

타났다. 치과의사는 25,782원, 치과위생사는 14,282원으로 

치과의사에 비해 진료수가가 낮게 나타났다. 불소바니쉬도

포의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진료수가 평균값은 23,297

원이었으며, 최소값은 2,000원, 최대값은 100,000원으로 나

타났다. 치과의사는 31,705원, 치과위생사는 17,979원으로 

APF겔, NaF, SnF2용액 도포 진료수가보다는 높게 나타났

다. 불소이온도입법의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진료수가 

평균값은 28,399원이었으며, 최소값은 2,000원, 최대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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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40,156원, 치과위생

사는 21,210원으로 치과의사에 비해 진료수가가 두 배 가량 

차이가 있었다.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

절한 진료수가에 대한 구강보건인력의 의견은 불소이온도

입법(28,399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소바니쉬

도포(23,297원), APF겔, NaF, SnF2용액 도포(18,736원) 순

으로 진료수가가 높게 나타났다.

고  찰

최근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정보와 지식수준이 높아졌고, 국민 모두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국가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치과진료의 낮은 보험급여수준과 각종 신기술 

및 고가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한 비급여와 높은 본인부담

금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으며, 낮은 수가와 

수가구조의 불균형에 대해 구강보건인력들의 불만도 커지

고 있다. 게다가 예방진료보다는 치료위주로 보험 급여가 

되고 있으며, 치과영역에서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예방치

과진료에 대한 보험급여항목이 부족한 실정이다12)
. 따라서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방치

과 진료항목 급여화가 필요하고, 이를 한정된 재원에 맞게 

합리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

험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기준을 제시한 Kim
13)의 연구

와 같이 의료보험급여화시 예방치과 진료항목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Kwon 등14)의 연구에서 예방치과 진료항

목 중 건강보험 급여화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순위별로 점수화시켜 우선순위를 구하였을 때 일반개원의

에서 치아홈메우기가 1순위, 칫솔질 교습이 2순위, 불소도

포가 3순위, 예방적치석제거가 4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Park 등15)의 연구에서 보험급여확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서비스 중 치과진료항목으로는 치과보철, 노인의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우식예방) 등이 제시되었다.

예방치과진료항목 중 우선순위였던 치면열구전색술은 

2009년 1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부터 14세 이하까지의 소

아를 대상으로 보험급여화16)가 이루어졌다. 향후 예방진료

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확대될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항목은 불소도포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소도포는 치아

우식증의 효과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치아상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장애 등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우식예방법이기 때문이다17)
. 

그러므로 치아우식예방에 불소가 효과적이며, 이를 증명하

는 연구결과들5,6)이 있기에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불소도

포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으

며, 전문가불소도포 보험급여화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치과 진료항목 중에서 보험급여 우선

순위가 높았던 치면열구전색에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본 연

구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

사한 결과, 치과의사(92.5%), 치과위생사(90.8%) 모두에서 

찬성(적극찬성 포함)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치면열구

전색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Kim 등18)의 연구에서 찬성하

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각각 68.5%, 81.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전문가불소도포의 보험급여화 찬성의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치면열구전색 건강보험 급여화

에 대한 찬성하는 이유로 ‘치아우식증 예방 및 보건의료혜

택증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두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

한 찬성하는 이유로 ‘치아우식증 예방’이 치과의사와 치과

위생사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치면열구전색 건

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Kim 등18)의 연구에서 건강보험 급여

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진료의 질 저하’라고 응답한 치과의

사,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는 ‘수입 감소’가,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화’가 가장 많았다. 이는 치과의사는 보험수가가 

비보험수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아래 건강보험급여화

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고, 치과위생사는 불소도

포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치아우식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불소국소도포 

대상은 3세부터 25세 사이가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은 초ㆍ중ㆍ고등학생(8∼19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두 그룹 모두 가장 많았으며, 미취학 아동이 다음 순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이 경우 유치우식증은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미취학아동기 때 불소도포를 받으

면 유치우식증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과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고, 구강보건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

으므로 취학 전 아동들에게도 급여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면 

현재 급여화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 대상 연령인 6세 이상 

14세 이하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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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치면열구전색과 더불어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 

임상적으로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불소도포 방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전반적으로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높았는데, 이는 치과의사의 경

우 경영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치과위생사보다 높기 때문

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험급여시 본인부담금은 치

과의사가 제시한 금액을 상한값으로 치과위생사가 제시한 

금액을 하한값으로 생각하여 이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설

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예방진료항목에 대한 Kwon 등14)의 

연구에서 개원의들이 응답한 불소도포의 평균수가는 16,181

원이며, 의료보험 급여화시 적정 수가는 평균 21,212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문가 불소도포의 횟수는 우식이 적은 일반아동의 경우 

만 3, 7, 10, 13세에 2% 불화나트륨(NaF)용액을 도포해주

며, 1주 간격으로 연속 4회 반복 도포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고 알려져 있다4)
. 또한 우식이 많은 아동의 경우 8% 불화석이

나 1.23% 산성불화인산염, 2% 불화나트륨을 매 6개월 또는 

매년마다, 1주 간격으로 4회 연속 도포함이 권장되고 있다4)
. 

본 연구에서 향후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급여

인정 횟수에 대해 치과의사는 무제한 급여가 37.5%로, 치과

위생사는 2회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은 이론적 근거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 고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지역이 전라북도로 한정되었다는 점

에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국적

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

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를 찬성(적극찬성 포함)

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각각 92.5%, 90.8%로 나타났

고, 반대(강력히 반대 포함)하는 경우는 7.5%, 9.2%로 나타

났다.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

한 찬성 이유는 치아우식증 예방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는 

72.5%, 치과위생사는 72.8%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

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이유는 치과의사는 수입 

감소(38.5%)가,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업무 

과중화(4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은 초ㆍ중ㆍ 

고등학생(8∼19세)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에서 43.2%, 치과

위생사에서 45.7%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하다고 생각하

는 본인부담금(평균값)은 APF겔, NaF, SnF2용액 도포의 경

우 치과의사가 25,782원, 치과위생사는 14,282원이었고 불

소바니쉬도포는 치과의사가 31,705원, 치과위생사는 

17,979원이었으며, 불소이온도입법은 치과의사는 40,156

원, 치과위생사는 21,2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급여인정 횟수에 대

해 치과의사에서는 무제한 급여(37.5%)가, 치과위생사에서

는 2회(3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는 우식예방효과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

라 생각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예방치과진료 항목으

로 전문가불소도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불소도포 건

강보험 급여화시 대상 및 본인부담금은 구강보건인력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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